
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병 무 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법무사관후보생 신상변동 통보 관련 변경사항 알림

1. 관련근거

가. 병역법시행령 제120조

나.「의무 · 법무 · 수의사관후보생 선발 · 관리 규정」(개정 ' 23.8.14. 병무청훈령

제1977호) 제20조

2.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무사관후보생이 아래와 같은 신상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

에는 병역의무부과*에 차질이 없도록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상변동을

통보하여야 합니다.

*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,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
가.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

나. 제한연령(30세)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

다.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

라.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

3. 신상변동 사항 중 법무사관후보생 신분포기 기간이 "관련근거 나" 개정에 따라

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ㅇ 법무사관후보생 신분포기 기간 변경

- (종전) 변호사시험 결과 발표 전날까지 → (변경) 변호사시험일 전날까지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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